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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가 59099  해 상( )

원      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리  무  새날로

담당변 사 병

피       고 1. E

2. F

피고들 리  무  내

담당변 사 규

변 론  결 2014. 1. 13.

 결  고 2014. 2. 10.

주 문

1. 피고들  각  원고들에게 각 500,000원  에 하여 2013. 7. 4.  2014. 2. 

10. 지는 연 5% , 그 다 날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비 로 계산한 

돈  지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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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원고들  나 지 청   각한다.

3. 비용  4/5는 원고들 , 나 지는 피고들  각 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수 다.

청 구 취 지

  피고들  각  원고들에게 각 2,500,000원  에 하여  사건  본 달

 다 날   사건 결 고 지는 연 5% , 그 다 날  다 갚는 날 지는 

연 20%  각 비 로 계산한 돈  지 하라.

이 유

1. 청 원 에 한 단

  갑 7, 8, 13, 15, 18, 24, 25  각 재 또는 상,  원  검 결과에 변

론 체  취지  합하 , 피고들  원고들  주거지 에 거주하  2013. 5. 

25.  2013. 11. 24. 지 사 에 수 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  리는 등  

로 45dB에  고 72.8dB에 달하는 간  생시킨 사실  다.

  피고들  간  생시킨 , 수  생시각 등에 비 어 보 , 피고들  

생 행 는 공동주택에  생 하는 웃 사 에 통상 로 수 하여야 하는 

 과하여 원고들  평 한 사생  해할 도에 다고 할 것 므로 행

가 립한다. 로 하여 원고들  신 로 고통  았  것  경험 상 

하다. 라  피고들   같  행 로 하여 원고들   해  상할 

무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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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피고들   생시킨 경 ,  생 간  도,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

 드리거나 새벽에 라  크게 트는 등  로 수 에 걸쳐  생시

킨  등 변론에 나타난  사  참 하 , 피고들  원고들에 한 료는 각 

50만 원 로 함  상당하다( 앙 경 쟁 원  ‘ 간   빛공해 상액 

산 ’  참 함).

  라  피고들  공동 행 로  각 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 에 하여 

행  후로  원고들  하는  사건  본 달  다 날  2013. 7. 4.

  사건 결 고  2014. 2. 10. 지는 민  한 연 5% , 그 다 날  

다 갚는 날 지는 진 등에 한 특례  한 연 20%  각 비 로 계산한 지

연 해  지 할 무가 다.

2. 피고들  상계항변에 한 단

  가. 항변  지

  원고들  피고들  주거지  함 로  피고들  격   사생  평  

해하 다. 라  피고들  원고들에게 행 에 한 해 상채  가진다. 피고

들   해 상채 로 원고들  해 상채 과 등액에  상계한다.

  나. 단

  앞  본  같  원고들  해 상채  고  행 로 한 해 상채

므로 민  496 에 라  채  수동채 로 상계할 수 없다. 라  피고들

  항변   나아가 살펴볼 필  없   없다.

3. 결론

  그렇다 , 원고들  청 는    내에   어 용하고 나 지 청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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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각한다.

사


